
2014. 03. 14 / G  

━━━━━━━━━━━━━━━━━━━━━━━━ Sinokor Merchant Marine Co., Ltd.

TEL:(02)6496-7796 (051)950-3368/ FAX:(02)774-8483 / TLX:K23920 

━━━━━━━━━━━━━━━━━━━━━━━━━━━━━━━━━━━━━━━━━━━━━━━━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한일항로 수출화물 AFR Surcharge 적용 안내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일본향 수출 화물에 대하여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AFR(Advanced Filing Rule)제도로 인해  
     하기와 같이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가 
     적용되오니 귀사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시행항목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적용요율 :  USD 30/BL  

 시행항목 :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적용요율 : USD 40/BL  
해당 비엘의 ATD 전송후 정정건   

 시행항로 : 한일구간 일본향 수출 화물  

 시행일자 :  2014년 4월 1일 국내 출항모선부터  

  수취방식 : 선적지에서 쉬퍼가 지불  

                     ** 엠티 및 자체 전송하는 SOC 컨테이너는 AFR CHG 수취 제외 

3. 감사합니다. 


